
▣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 개정

제 8장  초빙교수

제32조(임용) ① 초빙교수는 해당 학과(전공) 

및 대학(원)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

  ②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,재임용

할 수 있다. <삽 입>

제 2장  초빙교수

제32조(임용)  ① (현행과 같음)

  ②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재임

용할 수 있다. 다만, 본교 대형 국책사업 운

영을 위한 해외 우수인력의 초빙이 필요한 경

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

정할 수 있다. 

부  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